
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계약자님의 가정에건강과행운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.

「주택법」시행령 제73조 4항 7조에의거주택의일부를배우자에게 증여하는경우에는전매제한 기간에도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.

공동명의를 희망하는계약자님은 아래내용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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